
■  기업도시 종사자 주택특별공급 [별첨 서식]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입주기업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발급번호 발급일자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위(직급) 근무기간

주소 전화번호

입주기업

확인사항

근무부서(파견자 등은 원소속부서)
입주(예정) 사업장[ ]

담당업무
입주(예정) 종사자[ ]

소속기관

기관명 상시 근로자 수(연구원 수)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소                                                                               

  위 사람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제39조 제1항에 따른 주택특별공급 대상자임을 확인합니

다.

  년          월          일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장 인

유의사항

1. 기업도시로 입주하는 기업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색상이 어두운 칸을 작성합니다.

   가. “발급번호”는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명-일련번호의 순으로 기재합니다.

   나. 기업도시로 입주하였거나 입주예정인 사업장임을 확인하여 “입주(예정) 사업장[ ]”에 √표시를 합니다.

   다. (해당 사업장이 기업도시에 이미 입주한 경우) 소속 종사자에 대해 “입주(예정) 종사자[ ]”에 √표시를 합니다. 

   라. (해당 사업장이 기업도시에 입주 예정인 경우) 입주예정인 사업장 내에도 담당업무상 입주하지 않는 종사자가 있거나, 입주하지 않는 

사업장 내에도 담당업무상 입주를 예정하고 있는 종사자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 예정 종사자인지 여부를 별도 확인하여 “입주(예정) 

종사자[ ]”에 √표시를 합니다. 

   마. “입주(예정) 종사자[ ]”에 √표시가 된 종사자만 주택특별공급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2. 만약 위 사항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에는「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따른 해당 기업에 근무하는 종사자 전체에 대

한 주택특별공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